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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타이어, 임금체불로 5억원 배상
광주지법, 1469명에 지급 판결 … 연초 유동성 위기로 일시 체불

2009년 말과 2010년 초 유동성 위기로 직원들의 임금을 일시 체불한 금호타이어가 5억여원의 손해 배상을

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.

광주지법 민사5부(김영학 부장판사)는 금호타이어 직원 14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

1인당 수십만원씩 모두 5억3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금호타이어는 뒤늦게 지급한 원고들의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날부터 실제 지급한

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가 있다”고 판시했다.

금호타이어는 변론과정에서 관련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(워크아웃)을 진행하는 만큼 노

사협의회를 구성해 직원들과 지연 손해금에 대해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.

금호타이어는 광주와 곡성 공장에만 3600여명이 근무하고 있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까지 고려하면

부담해야 할 지연 손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
직원들은 2009년 12월에서 2100년 3월까지 급여와 상여금, 잔여 연월차 수당 등이 3-8개월여 늦게 지급되자

손해배상 소송을 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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